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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도 학 에 한 등 수수료 징수ㆍ

개 안

청 도 학 에 한 등 수수료 징수 다 과 같ㆍ

개 한다.

규 에 하여1 “ 137 139 ” “ 137 139

에 라 한다” .

다 과 같 한다2 .

수수료 액 수수료 는 다 각 같다2 ( ) .①

수수료1.

시험수수료2.

검 고시수수료3.

수수료4.

보공개수수료5.

수수료 징수 액 별 별 같다 다만 문1, 2 . ,②

행하는 에 한 수수료는 별 해당 액 징수한다1 2 .

한다 다 한다3 “ ” “ ” .

각각 다 과 같 한다4 5 .

수수료 징수 수수료 징수는 보공개 청 할4 ( ) ①

에는 그 청 시험 고시 지원할 에는 그 지원, ㆍ

터 별 별 수수료 징수 액에 라 징수한다1, 2 .

별 사항 여러 건 사항 하여 통 청1 1②

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건 하 같 내 통 상1 , 2

청 할 에는 매 통마다 건 하고 여러 열 하여 청 할 경1 ,



우에는 매 에 하여 수수료 징수한다.

미 납 한 수수료는 과 납 경우 하고는 하지③

아니한다.

수수료 징수 가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 에5 ( ) ①

라 신청 하는 에 하여는 수수료 할 수 다.ㆍ

신원 학 에 한 는 다 각 어느 하②

나에 해당하는 에 하여는 수수료 징수하지 아니한다.

가 공 등 우 지원에 한 항 독립 공1. 22 1 ,「 」 「

우에 한 항 고엽 후 지원 등에15 2 ,」 「

한 항 민주 공 우에 한7 9 , 5 18 12 1」 「 ㆍ 」

항 특수 무수행 지원 단체 립에 한 항에, 11 1「 」

지원 상

민 생 보 한 가 지원 애2. 5 , 4 ,「 」 「 」 「

복지 항 아동복지 애 등에 한 특2 2 , 2 ,」 「 」 「

수 는15」

무 업 상 학 진학에③

각 학 재학생에 한④

민원 직 라 는 경우⑤

다 또는 에 규 는 경우⑥

칙

는 공포한 날 터 시행한다.



는 지1 ( ) 「

치 」 137 139

규 에 하여 청 도 감

산하 과 각 학 에 징

수하는 학 에 한 각ㆍ

수수료 하 수수료 라 한( “ ”

다 징수에 하여 필 한 사)

항 규 함 한다.

1 ( ) ------------------

------ 에137 139

라 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.

수수료 액2 ( ) ①

수수료라 함 수수료 시,

험수수료 검 고시수수료, ,

수수료 보공개수수료

말한다.

수수료 징수 액② 별 1,

별 2 같다 다만 문. ,

행하는 에 한 수

수료는 별 1 해당 액 2

징수한다.

수수료 액2 ( ) ①

수수료 는 다 각

같다.

수수료1.

시험수수료2.

검 고시수수료3.

수수료4.

보공개수수료5.

수수료 징수 액② 별

별1, 2 같다 다만. ,

문 행하는 에 한

수수료는 별 1 해당 액

징수한다2 .

수수료 징수3 ( )

에 하여는 다 또는

에 특별한 규 는 경우

3 ( ) 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하고는 에 한

다.

-----------------------

다.

수수료 징수 수수4 ( ) ①

료 징수는 보공개

청 할 에는 그 청 ,

시험 고시 지원할ㆍ

에는 그 지원 터 별

별 수수료 징수 액에1, 2

하여 징수한다.

② 별[ 1] 사항 여

러 건 사항 하여 통1

청 할 경우에는 각 사

항마다 건 하 같 내1 ,

통 상2 청 할

에는 매 통마다 건 하고1 ,

여러 열 하여 청 할 경우

에는 매 에 하여 수수료

징수한다.

미 납 한 수수료는 과 납③

경우 하고는

하지 아니한다.

수수료 징수 수수4 ( ) ①

료 징수는 보공개

청 할 에는 그 청 ,

시험 고시 지원할ㆍ

에는 그 지원 터 별

별 수수료 징수 액에1, 2

라 징수한다.

② 별 1 사항 여러

건 사항 하여 통1

청 할 경우에는 각 사항

마다 건 하 같 내1 ,

통 상2 청 할

에는 매 통마다 건 하고1 ,

여러 열 하여 청 할 경

우에는 매 에 하여 수수료

징수한다.

미 납 한 수수료는 과③

납 경우 하고는

하지 아니한다.

수수료 징수 가5 ( ) ①

공공단체가 그 직무상

필 에 하여 신청 하는ㆍ

에 하여는 수수료

할 수 다.

수수료 징수 가5 ( ) ①

공공단체가 그 직무상

필 에 라 신청 하는ㆍ

에 하여는 수수료 할

수 다.



신원 학 에 한②

는 다 각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

하여는 수수료 징수하지 아니

한다.

가 공 등 우 지1. 「

원에 한 」 22 1

항 독립 공 우에 한, 「

항 고엽15 2 ,」 「

후 지원 등에

한 」 항7 9 , 5「

민주 공 우에 한18ㆍ

항 특수12 1 ,」 「

무수행 지원 단체 립에

한 」 항 규11 1

에 한 보 상

민 생 보2. 「 」

한 가 지원5 ,「 」

애 복지4 , 2「 」

항 아동복지2 , 2 ,「 」

애 등에 한 특수「

는15」

무 업 상③

학 진학에

각 학 재학생에 한④

신< >

신원 학 에 한②

는 다 각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

하여는 수수료 징수하지 아니

한다.

가 공 등 우 지1. 「

원에 한 」 22 1

항 독립 공 우에 한, 「

항 고엽15 2 ,」 「

후 지원 등에

한 」 항7 9 , 5 1「 ㆍ

민주 공 우에 한8

항 특수 무12 1 ,」 「

수행 지원 단체 립에

한 」 항에11 1

지원 상

민 생 보2. 「 」

한 가 지원5 ,「 」

애 복지4 , 2「 」

항 아동복지2 , 2 ,「 」

애 등에 한 특수「

는15」

무 업 상③

학 진학에

각 학 재학생에 한④

민원 직 라⑤



⑤다 또는 에

규 는 경우

는 경우

⑥ 다 또는 에

규 는 경우




